
「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심 사 경 위

가.제안일자 및 제출자 :2010.03.16 (화)평창군수

나.회부일자 :2010.04.05 (월)

다.상정일자 :2010.04.05 (월)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조례특위 상정·가결

2.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자치행정과장 신영선)

가.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.

나.청소년 관련 업무 :문화체육과 → 주민생활지원실

다.레저·스포츠 관련 업무 :관광경제과 → 문화체육과 가.

3.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가.본 조례안은 부서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

사항으로서,

-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던 "청소년 관련 업무"를 주민생활

지원실로 조정하고,

- 관광경제과에서 추진하던 "레저·스포츠 관련 업무"를 문화체육

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나.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

의거,위임된 권한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에

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



다.레포츠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관광경제과로,청소년 업무는

주민생활지원실에서 문화체육과로 업무를 조정한 지 2년만에

금회에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,

잦은 업무조정으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에 신뢰를 저하

시키고,업무 소홀로 이어져,수혜를 받아야 할 군민에게 피해가

돌아갈 수 있으므로,조직관리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

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질의 및 답변요지 :없음

5.심사결과 :원안가결

6.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기타 필요한 사항 :없음

【붙임】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
